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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Germany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남현주*

Nam, Hyun-Joo*

요 약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

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

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

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

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저출생, 일·가정 양립정책, 독일, 부모시간, 가족친화기업

Abstract Traditionally, Germany, a conservative welfare state, has pursued a male breadwinner model based on 
gender division of labor. For a long time, Germany tried to address low fertility through economic support 
centered on cash benefits, but it was not successful. In 2007, the German government began to shift the 
paradigm of family policy for work-life balance under the slogan of “A mix of time policy, income transfer, 
and infrastructure.” When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emerged as a national concern in Germany, there was a 
growing social sentiment that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private companies should contribute to 
increasing fertility by providing family-friendly personnel policies and working conditions. Private companies 
have been voluntarily improving family-friendly working conditions beyond legal obligations, aiming to secure 
personnel and prevent turnover. Germany's fertility rate is currently rising toward the European average level in 
2023,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government's work-life balance policies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In terms of improving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Korea, it has been propos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fathers to participate in child care, to make parental leave compulsory for men, to 
guarantee employment for women after childbirth, to expand child care facilities, and to revitalize family-friendly 
policies i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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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럽의저출생현상은 1980년대들어서면서부터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은 저출생 현상과 더불

어고령화도유럽국가중가장빠르게진행되었다. 독일

의 평균 출산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2.0-2.5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1994년 가장 낮은 수

치인 1.24명을 기록했다[1].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최하

위의출산율을유지하던독일은 1990년대후반부터서서

히회복하기시작하여 2015년 이후 1.5에서 1.6사이의출

산율을 유지하며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

하고 있다[2].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보수주의복지국가인독일은오랜기간현금급

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3]. 1990년대 이후 여성고용

률과출산율관계의역전사례에대한연구, 즉 여성고용

률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들이 등

장하면서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

작했다[4][5]. 독일에서도여성의사회진출과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사회전

반의 인식변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국 독일 정부도

2000년대 이후부터 ‘일·가정양립’을중심으로가족정책

의패러다임을전환하기시작했으며, 이러한패러다임의

변화는 2003년 전일제학교도입과 2004년 유아보육의확

대로 이어졌다. 이후 2007년 부모수당과 부모시간을 도

입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여성근로자들

의 경력 단절기간은 단축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

련의 변화는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1][6][7].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 문

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

여해야한다는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특히 전문 인력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

시켜결국국가경쟁력에서뒤질수밖에없는가장큰요

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독일의연방가족·노인·여성·

청소년부(이하 ‘연방가족부’)는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

계등과공동으로일·가정양립을위해기업의참여와협

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의 저출생 대응정책과 민간 기업

의일·가정양립정책및조치의주요내용및동향을살

펴보고 한국의 출생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

일의최근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정부보고서등기본자

료를 포함하여 독일의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홈페이지

등다양한최근자료를활용하여문헌연구를진행하였다.

II.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독일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의 생활을 자

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연방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

적 지원, 보육 지원 그리고 부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유형의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대표

적인 제도는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이다. 1954년 독일

에서 아동수당을 처음 도입한 후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쳐 지급대상과 금액은 계속 확대되었다.

부모에게 유급의 육아휴직을 보장한 것은 1986년부

터이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취업 중인 어

머니보다 전업주부들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하고, 직장

이 있는 어머니나 편부모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

다. 특히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

면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여성 근로

자들의 경력 단절과 소득감소를 초래하였다[9].

독일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2007년 ｢연방부모

수당 및 부모시간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6][10]. 이

때 강조된 것은 가족의 미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뿐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 사회가 모두 공동으로 책임져

야한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가족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의 전환은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

의 혼합(Mix aus Zeitpolitik, Geldtransfers und

Infrastruktur)”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졌다[11]. 즉,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양성평등하게 주어진 과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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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과 보낼 수 있는

시간, 금전 그리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

프라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걸맞게 “육아휴직”은 “부모시간”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휴직’에서 ‘시간’으

로 그리고 ‘부모’를 강조한 이유는 육아가 단순한 휴직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기여’라는 점과

아버지의 육아참여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육

아휴직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남성이 2개월 이상 부모

시간을 사용할 경우 육아기간을 추가로 보장하는 “파트

너달(Partnermonate)”도 신설하였다. 부모수당이 도입

된 첫 해에 총 42억 유로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2006년

육아휴직급여로 지출된 금액보다 10억 유로 이상 더 높

은 금액이었다[11].

2007년 ｢연방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법｣ 시행 이후 남

성의 부모시간과 부모수당 신청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부모수당 도입 전 남성의 양육수당 수급률

은 3%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남성 부모수당 수급자의

비율은 26.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모

시간의 경우 3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부모시간 이용

률은 3.0%로 여성(45.2%)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 1.1%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12].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2013년 독일 정부는

3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 받을 법적 권리를 보장하였다.

동시에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보육수당

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육수당은 부모수당이 도입되

기 전 지급되던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 참

여를 저해한다는 비판과 아동의 조기 교육과 사회통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

기되었다. 결국 201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육수당

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13].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은

여성이 더 빨리 직장으로 복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

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4]

[15].

III.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크게 가

족지원을 위한 현금급여, 아동돌봄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 그리고 부모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장에

서는 이 세 가지 지원제도를 목적, 대상, 급여수준, 재

원,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지원급여

1) 아동수당

독일 가족급여 중 가장 중요한 급여인 아동수당은 ｢연

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에 근거하여 지

급된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기본 생활을 매달 보

장하고 아동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부모의소득이나재산과상관없이 18세부

터최고 25세미만의아동을위한보편적급여로아동의

보호자에게지급된다. 아동수당지급대상인아동은독일

또는 유럽 연합회원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수

급권자가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경우 구직자로 등록되

어 있는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여야 하며, 18세 이상 25

세 미만인 경우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어야 한다. 첫 직업교육이나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후에는 주당 정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장애가 있

는 아동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 받을 수 있

다[16].

아동수당은 매월 연방고용청 산하에 있는 가족금고

(Familienkasse)가 지급하며, 연방정부의 일반조세를 재

원으로 한다. 2023년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 한 명당 월

250유로이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금액이 상향조정된다

[8].

2) 부모수당

｢연방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공평하게 돌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수당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해야 하며, 둘째, 자녀와 함께 생활하

고, 셋째, 생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거나 주 35시간 이하

여야하며, 넷째, 독일에 거주하여야 한다[17].

출생 후 아이를 직접 돌보고 주당 최대 32시간 일하는

부모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학생, 전업

주부, 출생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하지 않았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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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 EU회원국 외국인이거나 독일정부로부터

장기체류를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다른 국

가의 외국인도 부모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수당 금액은 자녀 출생 전에 보유하고 있던 수입

과 출생 후 수입 감소 여부에 따라 원소득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명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형제보너스로 10%를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아이 한 명

마다 300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부모수당은 기초부모

수당, 부모수당플러스, 파트너십보너스로 구분되며 서로

결합하여 수급할 수 있다. 부모수당은 별거 중인 부모들

도 신청할 수 있다[17].

① 기초부모수당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부

와모는함께총 14개월동안기초부모수당을받을수있

다. 부또는모는자녀출생일최소 2개월부터최대 12개월

까지 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 감소한

소득을 보상받기 위하여 14개월 동안 수급 가능하다. 14

개월의 수급 기간 이후에는 부모수당플러스 또는 파트너

십보너스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기초부모수당은 월 300-1,800유로가 지급

된다. 형제보너스를받을 수있을경우 월 75유로 이상이

추가로 지급된다.

② 부모수당플러스

부모수당플러스는 부모수당 수급 중에 주당 32시간 이

하의단시간근로에복귀하려는부모들의일·가정양립을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 후 부모가근로를하

지 않는 경우 부모수당플러스는 기초부모수당의 절반만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기초부모수당과 동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현재 부모수당플러스

는 월 150-900유로가 지급된다.

③ 파트너십보너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4-32시간 사이

의단시간근로를하는경우추가로최대 4개월의부모수

당플러스 급여를 파트너십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이 규

정은부와모가모두단시간근로를하는경우에도적용되

며, 편부모의 경우 파트너십보너스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연방정부의 급여지만 행정과 운영에 대

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지방자

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부모수당의 재원은 일

반조세이다.

3) 기타 현금급여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외에도 다양한 현금 및 현물급

여가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제공된다. “아동추가보조

금”은 취업한 부모가 본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은 충

분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

된다. “교육 및 참여패키지”는 현금 및 현물로 지급되

는 급여로 아동추가보조금이나 주거보조금 수급자들이

학용품비, 대중교통 이용료 등을 받는다.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에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민 자녀 포함)에게 월 20유로의 긴급추가보조금을 지

급하기도 하였다[18].

2. 보육인프라 확충

독일은 교육, 돌봄, 양육의 세 개념이 통합된 보육과

교육을 0세부터 초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아동을 대상으

로 아동주간보호기관(Kindertagesstätte)에서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주간돌봄확장법(Tagesbetreuungs-

ausbaugesetz)｣, ｢아동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연방재정

지원법(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der Tagesbetreuung für Kinder)｣, ｢아동촉진

법(Kinderförderungsgesetz)｣, ｢좋은 키타 법(Gute-

KiTa-Gesetz)｣등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들을 기반으

로 영유아 보육시설과 종일제학교(Ganztagsschule)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고

품질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19].

최근 많은 보육기관이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3세부

터 14세까지 모든 연령층을 혼합하여 돌보고 있다.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Krippe)부터 일일

엄마(Tagesmutter) 또는 일일아빠(Tagesvater)가 자신

의 가정이나 별도로 임차한 공간에서 최대 5명까지 돌

볼 수 있는 시설까지 시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아동돌봄재정지원 투자프로

그램을 통해 총 54억 유로를 투입하여 키타(Kita –

Kindertagesstätte)를 활성화하였다. 키타는 0세부터 3

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

고 초등학생부터 14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시설인 호르트(Hort)를 통칭하는 보육기관이다. 2015년

부터는 주정부에 연 845억 유로를 고정하여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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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45억 유로를 지원

하는 등 아동보육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1월 현재 3세 미만과 3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각 55.3%와 90.6%에 달할

정도로 아동보육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20].

3. 부모시간

부와 모는 각자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해 최대 3년

의 “부모시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부와 모가 동시

에 부모시간을 이용할 경우 주간 최대 64시간(각각 32

시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3-8세까

지의 기간 동안 24개월의 부모시간을 원칙적으로 고용

주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21].

독일의 부모시간이 특별한 것은 부모시간동안 부모

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해고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

이다. 부모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전의 근로계약 조건

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해고보호는 부

모시간 시작 8주 전부터 아이가 3세가 되기까지 적용된

다. 특별한 경우 고용보호를 담당하는 주최고행정기관

또는 주최고행정기관이 지정한 기관이 해고허용 여부

를 결정한다. 해고보호는 부모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종

료된다[21].

Ⅳ. 민간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1. 기업 가족친화정책의 필요성

독일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의 3분의 2는 이미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 발전이 저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3]. 독일 정부는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민간 기업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만 성공할 수 있다.

독일 기업들은 1990년대 이미 가족친화적인 인사제

도를 시행하는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24].

독일연방가족부는 민간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기업의 가족친화

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조사한 결

과를 보면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인사정책을 실시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된다. 첫째, 직원의 근무만

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둘째, 인사정책을 경쟁력 요소로 삼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장에서는 독일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조치들과, 지난 20년 동안 변화된 내용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 가족친화정책의 유형

독일 기업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인사정책으로 근

로자들에게 탄력적 근무시간 및 근무체계, 부모시간 및

부모촉진, 아동 돌봄서비스, 가족 돌봄을 위한 재가서비

와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탄력적 근무시간과 근무조직

탄력적 근무시간과 근무조직 관련 조치들은 가족친

화 인사정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족친

화기업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단위로 탄력적 근무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모든 탄력근무 유형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27]. 2023년 현재 단시간 근

무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가능하다. 10개 기업 중 약 8

개 기업은 탄력적 일일 또는 주간 근무시간을 허용하고

있다[27].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자의 개인 욕구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적인 갈등

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표 1. 탄력적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2003-2023년
Table 1. Flexible Working Hours and Work Organization

(단위: %)
근무유형 2003년 2013년 2023년

단시간 58.0 84.1 93.8

개별합의 56.4 73.3 82.2

탄력적 일일/주간 40.4 63.5 75.5

신뢰 기반 22.1 51.2 58.0

모바일 - - 69.6

탄력적 연간/평생 18.3 20.4 23.6

재택 7.8 21.1 23.6

일자리 나누기 9.1 11.1 12.6
안식휴가 4.1 9.7 16.6

지난 2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모바일 근무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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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모바일 근무에 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에는 조사된 기업의 36.8%가 이를 허용하고 있

었으나 2023년에는 69.6%로 빠르게 증가하였다[27].

2) 부모시간과 부모촉진

탄력적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부모시간과 부모촉진

지원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현재 87.6%의 기업

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 73%의 기업이 부모시간 중에 있는 근로

자에게 단계적인 고용 또는 단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

으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

고 복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27]. 이러한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무를 중

단한 직장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격이 있는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경력을 유

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자녀 돌봄

독일의 기업들은 이미 2003년에도 자녀가 질병에 걸

린 경우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휴가를 허용하고 있었는

데, 그 비율은 2023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 돌봄을 위한 추가적

인 재정 지원이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은 2023년 현재 23.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5][26]. 이밖에 기업 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방학 동

안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기업유치원이나 보육기관 운영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유는 정부정책을 통해 전국적으

로 보육시설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가족 돌봄

2021년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 중 약 82%

가 가족의 돌봄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가정에서 거

주하고 있다[28]. 기업은 자녀 돌봄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노인돌봄과 직업의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3년 현재 37%의 기업이 가까운 가

족을 돌볼 수 있도록 부분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38%의 기업이 법적 의무를 초과하는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완전 휴직은 2003년 23%의 기업에서 가능

했으나 2023년 현재 11%의 기업만 허용하고 있다

[25][27]. 완전 휴직이 축소된 것은 사회적 장기요양보

험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가족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제

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가족

돌봄을 위하여 재가서비스와 장기요양인력 연계 지원,

그리고 경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5) 가족서비스 및 정보·상담서비스

일부 기업은 직원들에게 가족친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아동 돌봄, 가족 돌봄, 다림질

및 장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직원

과 가족에게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은 지난 20년 동

안 소폭 증가하여 2023년 현재 각각 5%와 7.4%의 기업

에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가족, 사회보장, 부모시간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25%정도

가 있다[25][27].

3. 아버지 근로자 지원

2022년 연방가족부의 아버지 친화성 조사에 따르면

약 45만 명의 아버지들이 더 나은 일·양육 양립이 가능

한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70만 명의 아버지들은

더 나은 일·양육 양립을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것을 최소

한 한 번은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9].

아버지 친화적인 인사정책은 부부 간 양육과 일의

양립을 위한 잠재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와 경력 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재 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독일 기업의 약 절반

이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

으로 보인다[27].

전일제에 가까운 시간제 근무모델과 성과 중심의 리

더십은 2023년 현재 약 40%의 기업이 시행 중인데 이

는 2015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남성 관

리자급 리더들 스스로가 회사에서 부모시간이나 시간

제 근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

고 있다. 또한 남성 리더들에게 시간제 근무를 명시적

으로 제안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집계 시작 후

2023년 현재 거의 네 배나 증가했다[27].

아버지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다른 가족친화조치

와 유사하게 기업의 크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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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아버지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더 다양하고 더 자주 제공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들의 일·가정 양립 욕구에 대한 기업

의 감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및 시사점

전통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별 분업적으로 가

족을 지원해오던 독일은 2001년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

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확대하면서 가족정책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남녀의 자녀양

육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출생률 또한

회복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민간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이다. 한국에도 아버지가 자녀 출산 이후 육아에 동참

하는 것은 육아와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리더들이 솔선수범

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

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일반 남성근로자들의 육

아휴직 신청률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이다. 전통적으로 남성

부양체계를 강조해온 가족주의 국가인 독일도 아버지

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버지의 부모수당 이

용률과 부모시간 참여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한국도 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성

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

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이다. 독일 가족정책

의 핵심 중 하나는 해고보호를 통해 자녀 출산 후 여성

의 빠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하는 것이다. 한국도 여성

이 출산을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경력단절

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후에도 법적으로 일자

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보육시설 및 전일제 학교와 같은 돌봄시설의

확충이다. 독일의 가족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부의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을 확대한 결과 보육률이 크게 향상하였다. 이는 한국

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시

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기업 또한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허용,

경제적 지원, 육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완하는 적

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이다. 독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은 법률과 같은

외부의 제도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제

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한국도 저출생으로 인하여 숙

련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이미 겪기 시작했다. 그러므

로 기업이 가정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의 경력단절 및

이직을 예방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인

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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